
- 1 -

!""""#": $%&"'"()&*+,

-""""#":
./01+," ./23456"78".9&:; )<&*="78">?&:;"./7@[ , 
* )<<A0BCD* 01@)<.EFG.HIIJ!.HKLMCN OP, , ( ), ․ ․ ․
QRS./TUCV"017@*]

W""""X": YZ[ ] 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SPC
O[\]": X2021. 10. 15.( )
O[^!": E" ^2

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[ ]

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SPC

그룹 물류 자회사인 의 화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전국공공SPC SPC GFS
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이하 화물연대 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( ‘ ’)
다 는 이번 파업에 대하여 화물연대와 운송사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자사. SPC GFS , 
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. 
사이 노노갈등에 있다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.

그러나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운행일정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
화물연대와 운송사의 증차 및 노선조정 합의를 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SPC GFS
촉발되었다 파기이유는 화물연대와 운송사의 합의안이 의 기준에 맞지 않. SPC GFS
는다는 것이었다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들에게 는 . SPC GFS
손해배상청구와 해고를 통보하였다.

화물노동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자사의 기준에 따SPC GFS
르도록 요구한 근거는 무엇인가 가 화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. SPC GFS
때문이다 가 화물차의 위치를 로 실시간 추적하고 냉동차의 온도까지 . SPC GFS GPS , 
확인하는 등 사실상 가 화물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휘 감독권을 SPC GFS ·
행사하고 있다 가 운송료 등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교. SPC GFS
섭에 직접 나서 서명한 합의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. 

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은 중첩적 사용자의 지
위를 가진다 사용자의 지위가 편의에 따라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 . SPC GFS
모를 리 없다 는 더 이상 운송사들의 뒤에 숨지 말고 사용자로서의 성실.  SPC GFS
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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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파업의 원인 중에는 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차를 SPC GFS
제한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로 화물연대 탈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행한 부당노동행
위도 있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서 배차를 제한하는 배차표가 버젓이 부착된 . 
모습을 보며 과연 에게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, SPC GFS .

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탈퇴 종용 등 복수노조제도를 
악용한 노조파괴 행위가 그룹 계열사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SPC 
다.

년 제빵 기사들의 불법파견 실태가 드러났던 파리바게뜨의 가맹사업자 피비파트2017
너즈에서는 관리자들이 신규 입사자에게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다
며 가입을 종용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퇴사한 직원들, 
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고 던킨도너츠의 가맹사업자 비알코리아에서는 민주노총 조, 
합원들을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각각 지노위에서 부당노동
행위로 인정되었다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현장관리자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었다. 
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제빵사들의 직접 . 
고용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수백 억 , 
원의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었던 피비파트너즈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
묻는 노동조합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답하였다.

복수노조의 반대를 구실로 한 합의 불이행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그, 
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번 파업, 
이 주는 기시감에 대하여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. 

가 기존 합의 준수와 교섭의무 등 화물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SPC GFS
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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